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자기앞수표와 이득상환청구권의 행방

- 대법원 2023. 11. 30, 2019다203286 판결을 중심으로 -

1)김 문 재*

∙ 투고일 : 2025.03.20. / 심사일 : 2025.04.22. / 게재확정일 : 2025.04.22.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국문초록>

대상판결은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

다. 즉, ①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종의 지명채권인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고, ②이

때의 자기앞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 혹은 양수하였음을 유력하게 뒷받침하

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③자기앞수표의 교부만으로 당연히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④본건 원고는 자기앞수표의 발행은행에 대하여 체납자가 가진 이득상환청구권을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다는 뜻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본건에서 법리전개의 기초로 삼고 있는 전합판결(대법원

1976. 1. 13,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후 자기앞수표를 양도하는 행위는 양수인에게 수표금액의 지급수령권한과 이득상

환청구권 및 양도통지권능을 부여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의 주된 취지는 자기

앞수표의 거래관행을 인정하고, 그 소지인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또한 현재까지

이 판결은 변경되거나 폐지된 바 없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상판결의 결론을 반대한다. ①통설과 판례는 자기

앞수표의 발행의 법적 성질이 매매라고 본다. 그러므로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후

자기앞수표가 양도되면, 발행의뢰인 혹은 양도인은 동 수표의 거래관계에서는 이

미 국외자가 된다. 그 결과 양수인에게 양도통지권능이 부여되고, 이는 그가 이득

상환청구권에 대한 유일한 권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행의뢰인 혹

은 양도인의 채권자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할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전합판결

이 양수인에게 양도통지권능을 부여한 취지는 자기앞수표의 양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요건의 구비를 요구하지 않거나, 대항요건으로서의 묵시적 승

낙이 있었다고 추론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판결은 전합판결의 취지를

무시하고, 동시에 자기앞수표에 대한 실제의 유통과정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거래당자자들이 자기앞수표의 이용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국내 결제시장

자체를 교란시킬 위험이 크다.

주제어 : 자기앞수표, 지급제시기간, 이득상환청구권, 지급수령권한, 양도통지권능, 압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89집 (2025.04) 229∼260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89 (Apr 2025) pp.229∼260.
http://doi.org/10.17248/knulaw..89.202504.229



230  법학논고 제89집 (2025. 04)

Ⅰ. 들어가는 말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부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14명의 미사용 자기앞수표 308

장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여 2억 70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채권

추심 의뢰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1) 이러한 세무당국의 조치는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이하 ‘대상판결’로 인용함)에 터잡아 행해진 것이

며, 최근 여러 지방단체로부터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으로 각광받기에 이르렀다.

대상판결에서는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정당한 소지

인에게 일종의 지명채권인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때의 자기앞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그 소지인이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 또는 양수하였음을 유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다”고 판시하

고, 따라서 “자기앞수표의 교부만으로 당연히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채

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본건

원고인 대한민국(평택세무서장)은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은행 등에 대하여 체

납자가 가진 이득상환청구권을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다는 뜻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압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로 인하여, 오랫동안 거래현실에서 자기앞수표의 거래당사

자들이 지급제시기간의 경과 전후를 고려하지 않고 수표를 양도・양수하던 관

행뿐만 아니라, 자기앞수표는 소지인이 언제든지 은행에서 수표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안전한 금전적 재산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아

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속언처럼, 이제 자기앞수표는 소지인 자신이 전혀 알 수

없는 양도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언제든지 압류당할지 모르는 예측불가능하고

도 극히 위험한 자산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특히 본 대상판결이 법리전개의 기초로 삼고 있는 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합판결’로 인용함)은 종래의 입장을 과감히

벗어나, 전향적으로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양수인인 자기앞수표 소지인의 지

위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표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 대상판결은 자기앞수표에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

1) 부천시는 국내 17개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최근 2년간 수표발행 정보와 미사용 수표정보

조회를 의뢰한 후 1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특히

수표는 점유해야 그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금융기관의 의견과 달리, 대법원판결

에 따른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확보하는 기지를 발휘했다(대한경제

신문. 2024. 7. 15.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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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자기앞수표 소지

인의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였던 위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고뇌에 찬

결단을 거스르는 자세를 취한 셈이 되어버렸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상판결의

태도가 타당한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실관계 및 대법원 판결요지

1. 사실관계

가. 피고(국민은행)는 소외 1(이하 ‘甲’이라 함)의 의뢰로 2016. 2. 1.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9장(이하 ‘제1수표’라고 함), 2016. 2. 3.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0장(이하 ‘제2수표’라고 하고, 이를 제1수표와 합하여 ‘이 사

건 각 수표’라고 함)을 발행하였다. 이후 甲은 이 사건 각 수표를 계속 소지한

상태였음에도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다가 각 지급제시기간(제1수표:

2016. 2. 11.까지, 제2수표: 2016. 2. 15.까지)이 경과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甲이 거듭된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국세 총 1,478,005,590

원(= 종합부동산세 100,237,960원 + 양도소득세 1,377,767,620원, 2016. 5. 24. 기준)

을 납부하지 않자, 그의 재산을 추적하여 2016. 5. 24.까지도 이 사건 각 수표

의 지급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평택세무서장은 甲이 이 사건 각 수표를 정당하게 소지한 상태에서 각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

단한 후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2016. 5. 27. 제1수표에 관하여, 2016. 6.

2. 제2수표에 관하여 각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한다는 뜻이 기재된 채권압류통

지서(이하 ‘이 사건 각 압류 통지서’라고 함)를 송달하면서 이를 자신에게 이행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평택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던 중 소외 2(乙)가 2016. 6.

20. 제2수표를, 2016. 6. 24. 제1수표 중 5장을, 소외 3(丙)이 2016. 6. 27. 제1수

표 중 나머지 4장을 제시하면서 수표금 지급을 요구하자 지급요구한 당일 그

들에게 각 액면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대한민국)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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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결 요지2)

[1]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말미

암아 소멸될 당시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발행인 등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득상환청구권은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수표의 효력 소멸 당시 정당한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에 속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수표가 은행 등이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자기앞수

표(수표법 제6조 제3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자기앞수표의 정당

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

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

구권 역시 지명채권에 해당한다. 이때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자기앞수표는 이

득상환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그 소지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

득 또는 양수하였다는 점을 유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으로서의 의미를 갖

는다. 그러므로 자기앞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자신이 이득상환청구권

자임을 증명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구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

서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하여야 하지만(제38조),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세

무서장이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41조 제1항), 그

러한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1

조 제2항). 이러한 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

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

위를 금지하고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세무서장은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자

기앞수표를 발행한 은행 등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다는 뜻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그 자기앞수표를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추심권을 행사하는 압류채권자로서는 체납자가 보유한 자기

2) 위 대법원 판결은 원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이다(제1심 서울중앙지법 2017. 10. 20, 2016가

합550351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2017다20678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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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특

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그에 수

반하여 이득을 얻은 발행인인 은행 등에 대하여 소지인을 대신해서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기앞수

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지명채권에 해당하고 그 양도에 대하여는 민법 제450

조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자기앞수표의 교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 권능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도 자기앞수표 교부 사실 자체만으로는 당연히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대

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자기앞수표의 이

득상환청구권 역시 일반 지명채권과 마찬가지로 그 양도에 관하여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채

무자인 자기앞수표 발행 은행 등은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라는 사정을 들어 양도인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등 양수인의 지위

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

Ⅲ. 자기앞수표에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1. 자기앞수표의 일반적인 법적・기능적 특성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수표소지인에게 지급해 달

라고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는 환어음과 다르지 않다.3)

3) 미국의 통일상법전은 수표는 “은행 앞으로 발행된 일람출급의 환어음 또는 자기앞수표

(casher’s check) 또는 은행발행수표(teller’s check)”라고 정의(U.C.C. § 3-104(f))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은 약속어음 발행인의 의무와 자기앞수표 발행은행의 의무를 동일하게 규정하

여(U.C.C. § 3-412), 자기앞수표를 약속어음과 같이 다룬다(James J. White/Robert S.

Summers, Uniform Commercial Code, 5ed. (West Group., 2000), p. 477). 영국 환어음법

도 수표를 “은행 앞으로 발행된 일람출급의 환어음”이라 정의한다(B.E.A. § 73). 은행발행

수표(teller’s check)라고 함은 “어느 은행이 다른 은행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 또는 은행에

서 또는 은행을 통하여 지급되는 환어음”을 말한다(정찬형, 英美어음・수표법 (고려대출

판부, 200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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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환어음은 만기까지 신용을 이용할 수 있는, 환언하면 채무변제를 만기까

지 연장할 수 있는 신용증권이다. 그러나 수표는 발행인이 은행(지급인)에 예

치한 자금으로 발행인을 대신하여 수표소지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

급위탁증권이다.4) 이는 양자가 가지는 경제적 기능에서 비롯된 것이며, 수표는

현금대용물로서의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5)

한편 자기앞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이다(수표법 제6조

제3항).6) 이 점을 제외하면 수표법상 일반수표와 달리 볼 특별한 점은 없다.

그러나 현실 거래사회에서의 자기앞수표의 화폐유사적 기능은 눈여겨 보아야

한다. 자기앞수표는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으로부터 그 수표의 액면금액에 해

당하는 자금을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자금을 확보하고 발행하게 된다.7)

따라서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은 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인한 지급거절을 염려

할 필요가 없고, 발행은행으로서도 수표자금을 종국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킬

이유도 없다. 그러므로 발행의뢰인 등으로부터 도난이나 분실 등을 이유로 하

는 사고계가 제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시기간의 경과 후에 제

시된 자기앞수표라고 하더라도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도

된다. 또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이득상환청구권이라는 지명채권이 전

전유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자기앞수표의 양수인도 지급가능성에 대한

의심 없이 수표의 수령으로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

다.8) 그 결과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자기앞수표는 일반수표와는 유통성의

측면에서 비교할 바 없는 유리한 결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현실

을 수용하여, 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9)은 과거의

4) 수표의 지급증권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표법이 인정하는 제도로는, 일람출급성(수

제28조 제1항), 단기의 지급제시기간(수 제29조 제1항), 지급인의 자격 제한(수 제3조), 인

수 금지(수 제4조) 등이 제시된다.

5) 田邊光政, 最新手形法小切手法(中央經濟社, 2005), 248面.

6) 넓은 의미로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는 모든 수표를 말하지만, 동일은

행의 타점포 앞으로 발행하는 이른바 송금수표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

러나 좁은 의미로는 은행 거래나 일반 거래상에서 은행의 어느 점포가 자기 점포 앞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판례나 법률상에서의 자기앞수표는 후자를 말한다(김교창, “제

시기간 경과 후의 수표를 취득한 자의 지위”, 상사법의 연구 (한국사법행정학회, 1977),

240면).

7) 일반적으로 은행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사유로는 ①거래처가 현금을 가지고 와서 자기앞

수표와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예금자가 예금인출을 하면서 현금 대신 자기앞수표의 교

부를 원하는 경우, ③은행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급방법으로 자기앞수표를

받는 경우, ④거래처로부터 지급보증을 요청받은 은행이 이에 대체하여 자기앞수표를 교부

하는 경우 등이 있다(김문재, “자기앞수표의 상실과 구제”, 계명법학 제9집(2005), 75면).

8) 김능환,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방법”, 상사판례연구 제3권(박영사, 1993), 3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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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10)를 변경하여, 일반수표와는 달리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자기앞수표의

양도에 있어서 그 수표의 양수인에게 수표금액의 지급수령권한과 이득상환청

구권 및 발행인에 대한 통지권능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

던 것이다. 이 전합판결은 현재까지도 변경없이 유지되고 있다.

2. 자기앞수표에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1) 일반적인 발생요건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 혹은 수표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 혹은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소지인이 어음 혹은 수표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어 제79조; 수 제63조).11)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어음상 혹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고, 이득상환청구

권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요구한다. 첫째, 유효한 어음상

혹은 수표상의 권리가 존재할 것. 둘째, 어음 혹은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

결 혹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할 것. 셋째, 어음 혹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

고 동시에 민법상의 구제방법도 없을 것. 넷째, 상환의무자가 이득을 하였을

것 등이다.12)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 요건의 구비는 그리 쉽지 않다. 아래에서

는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되기 위한 요건이 어음이나 일반수표

에 비하여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필자가 제시하고자 하

는 해석론의 전개방향에 대한 기초로 삼기로 한다.

2) 자기앞수표에서의 발생요건

(1) 수표상의 권리의 존재

수표가 표창하는 권리는 무엇인가? 어음과는 달리, 수표에는 주채무자가 없

다. 따라서 수표의 지급인(은행)은 수표소지인에게 지급을 할 수 있는 실질적

9) 본 판결에서 다수견해와 소수견해가 8 : 7이었다는 사실은 거래실정의 수용과 법리의 대

립이 얼마나 치열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0) 대법원 1970. 1. 27, 69다1390 판결; 동 1972. 5. 9, 70다2994 판결 등 참조.

11) 동 권리는 어음법과 수표법이 엄격한 형식성을 견지함에 따라, 어음・수표상의 권리소멸

로 인하여 생기는 실질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나라, 일본 등 독법계의

어음법과 수표법에서 규정한 특수한 제도이다(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제7판(박영사,

2009), 659면).

12) 현재까지 대법원은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기앞수표를 제외하고 동 권리의 행사를 인정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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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수표소지인도 지급

인이 자신의 청구를 수용하여 수표금액 상당의 지급을 하면 이를 수령할 실질

적 자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수표상의 권리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발행인과 배서인 및 이들을 위

한 보증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의미하며,13) 예외적으로 지급보증인에 대한

수표금지급청구권(수 제55조 제1항)14)을 포함한다.15) 즉 소지인은 지급제시기

간 내에 적법한 지급청구를 하여 거절당하였음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발행

인・배서인 기타 수표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다

(수 제39조, 제40조). 나아가 수표의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다

(수 제24조 제1항).

이러한 내용은 자기앞수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본건 대

상판결에서의 사실관계를 미루어 보건대, 해당 자기앞수표에서는 수표상의 권

리인 상환청구권이 존재하였음을 별다른 다툼없이 인정할 수 있다.

(2)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한 권리의 소멸

수표소지인이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때 혹은 시효완

성으로 수표상의 권리는 소멸한다.16) 그러나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만 인정하

13) 수표상의 권리에 ‘수표금 수령권한’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

립하고 있으며, 대법원 1976. 1. 13, 70다2462 전합판결을 비롯한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14) 소지인의 수표금 지급청구권에 대칭하여 지급보증인은 제1차적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다

만 이 의무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한 때에만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없으면 지급보증인은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손주찬 등, 註釋 어음・手票法
(III)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408면).

15) 현재 각 은행의 예금약관에서는 “수표의 지급보증이 있는 때에는 지급보증에 갈음하여

저희 은행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드리고, 그 금액은 당좌계정에서 뺍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실무에서는 지급보증 대신에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 있는바, 수표

법상의 지급보증제도는 사문화되었다고 보아도 좋다(정찬형, 앞의 책, 442면).

16)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원인은 일반적인 소멸원인과 특별소멸원인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일

종의 채권인 수표상의 권리의 일반소멸사유인 지급, 대물변제, 상계, 경개, 면제 등이 있

다. 그러나 공탁이나 혼동에 의하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후자는 상환청구권보전절차, 즉

지급제시기간 내의 유효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거절증서를 작성

시키거나 또는 수표에 지급은행으로 하여금 제시의 날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한 선언의

기재를 하게 하거나, 또는 어음교환소의 선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수 제39조), 이를

구비하지 않거나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제시한 경우 및 소멸시효의 완성(수 제51조)을

의미한다. 특히 수표의 일부지급은 거절할 수 없으므로(수 제34조 제2항), 일부지급을 받

은 자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찬형, 앞의 책, 64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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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방치하면, 지급인이 수표금액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형평의 원리상, 수표법은 소지인을 위한 특별한 구제방법으로 이득

상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행 및 지급되는 수표는 지급제시기간

이 10일이다(수 제29조 제1항).17) 어음과는 달리, 이 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연장하거나 감축할 수 없다.18)

수표법에서는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수표발

행인은 지급인에게 지급위탁의 취소를 할 수 있고(수 제32조 제1항), 수표소지

인은 전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수 제39조)고 규정한다.19) 그러나 이

기간의 경과 후라도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계산으로 지급

할 수 있으며(수 제32조 제2항), 지급인이 임의로 지급하면 소지인은 이를 수

령할 지급수령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절대적・최종적 책임자가 없
는 수표의 특성과 거래현실을 고려하여, 수표소지인의 불리한 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표법이 특히 배려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그러나 자기앞수표에서의 지급제시기간의 의미도 어음이나 일반수표와 동일

하게 해석하여야만 하는가? 이러한 의문을 제시하는 이유는 추후 살펴볼 본건

대상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반론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첫째, 자기앞수표의 법적 근거는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

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수 제6조 제3항)이 유일하다.20) 그 결과 일반수표와

달리, 발행인과 지급인간의 자금관계라는 것이 없다. 일반적으로 자기앞수표는

발행의뢰인이 수표발행인인 은행에 대하여 현금을 제공하거나 발행의뢰인의

17) 지급제시기간의 기산점은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이며(수 제29조 제4항), 발행일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수 제61조).

18) 양승규, 어음법・수표법 (삼지원, 1994), 432면.

19) 양승규, 앞의 책, 441면; 어음의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

지 않아서 상환청구권을 상실하더라도 약속어음의 발행인나 환어음의 인수인은 어음금의

지급에 대한 제1차적, 최종적, 절대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수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田中誠二, 手形・小切手法詳論 (勁草書房, 1968), 436面, 745面 이하 참조.

20) 통일수표법은 수표는 발행인이 자신 앞으로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통일조약 제2부속

서 제8조에서는 이 문제는 각 체약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유보조항을 두었다. 우리나라의

수표법도 이 유보조항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 수표법도 제6조 제3항에서 자기앞수표의 발

행을 금지하고 있다(손주찬 등, 앞의 책, 170면). 독일 수표법은 이 유보조항에 따라, “수

표는 발행인의 어느 지점이 다른 지점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앞수표의

발행은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발행 사례는 인정하지만 실무상 보기는 힘들다고 한다

(Baumbach/Hefermehl, Wechselgesetz und Scheckgesetz, 15. Auflage(C.H.Beck, 1986),
S.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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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발행된다. 통설과 판례는 이러한 자기앞수

표 발행의 법적 성질을 매매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로 보고 있다.21) 그 결과

수표 발행 이후 발행의뢰인은 예치된 지급자금에 대하여 수표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미 발행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일반수표와 같이 지급제시기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위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더라도 발행인과 지

급인이 동일인인 자기앞수표의 특성상 지급위탁의 취소를 인정하기 어렵다.22)

따라서 혹시라도 자기앞수표의 발행에 있어서 발행의뢰인이 자금제공자로서

지급인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의

문제이지 수표법상의 문제는 아니다.23)

셋째, 지급제시기간의 기산은 수표면상에 기재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수 제29조 제4항). 따라서 수표법상 선일자수표도 유효하다. 수표행위는 문언

성과 추상성을 가지므로, 문언의 실질적인 내용과 형식이 다르더라도 형식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선일자수표는 지급제시기

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24) 이러한 점은 자기앞수표를 포함한 수표의 지급

제시기간이 절대적 준수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넷째, 자기앞수표와 일반수표의 현실적인 유통형태가 전혀 다르다. 자기앞수

표는 지급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부도의 우려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일반수표의

21) 김홍기, 상법강의 제7판(박영사, 2022), 1088면; 양명조, 어음・수표법 (법문사, 2003),

384면; 정동윤, 어음・수표법 (법문사, 1987), 559면; 손주찬 외, 앞의 책, 432면; 박찬호,

“자기앞수표에 있어서의 법률상의 문제”, 새울법학 (대전대 법문화연구소, 1998), 181면;

이범찬, “제시기간 경과 후의 자기앞수표의 효력”, 법사상과 민사법 춘제 현승종박사

화갑기념논문집(국민서관, 1979), 495면); 대법원 1961. 12. 21, 4294민상324 판결; 대법원

1960. 5. 19, 4292민상784 판결; 高漥利一, “預手の事故屆と支拂呈示期間經過後の支拂の效

力”, 判例時報 , 第395號(判例時報社, 1963), 110面. 다만 매매설을 부정하고, 은행거래 관

행으로부터 생긴 무명계약이라는 주장도 있다(이기수, 어음법・수표법 (박영사, 1995),

517면).

22) 일본에서도 통설이다. 즉 자기앞수표에서 발행의뢰인이나 수표상실자는 수표발행인이 아

니므로 지급위탁을 취소할 수 없고, 이들로부터 사고신고를 받은 은행이 발행인의 자격으

로 지급인인 자신에 대하여 지급위탁의 취소를 한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다(田中誠二,

前揭書, 844面; 大隅健一郞, “失權前小切手不所持者の利得償還請求權の有無”, 民商法雜誌

第41卷 第5號(有斐閣, 1984), 81面). Moon Over the Mountain, Ltd. v. Marine Midland

Bak, 386 N.Y.S. 2d 974, 976(Civ. Ct. 1976); 양명조, 앞의 책, 386면).

23) 양승규, 앞의 책, 441면.

24) 선일자수표와 관련하여 수표법 제28조 제2항의 위헌소원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1. 1. 18, 2000헌바29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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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지급의 가능성 여부는 발행인 혹은 양도인의 신용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도 자기앞수표처럼 양도된다는 관행을 인정할 수도 없

다.25)

그러므로 지급제시기간의 경과라는 요건은 자기앞수표에 있어서는 큰 의미

는 없으며, 거래안전 혹은 양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본다.

(3) 수표소지인에게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것

구제수단의 부존재 여부는 수표소지인이 수표관계와 원인관계 중 어느 관계

에 대하여 구제수단이 없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①

이득상환청구를 하려는 상대방에 대한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족하다

는 최광의설, ②청구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모든 수표채무자에 대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여야 한다는 광의설(다수설),26) ③수표소지인이 수표법상의 구제

수단은 물론 민법상의 구제수단까지 없어야 한다는 협의설 등의 학설 대립이

있었다.27) 그러나 판례는 종래부터 일관하여 모든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었

을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구제수단까지 소멸하는 경우에만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28) 이에 찬성하는 학자도 있다.29)

협의설 혹은 판례에 따르면, 어음이나 일반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극히 희박하게 된다. 이는 어음과 일반수표는 대부분 ‘지급을 위해서’

교부되고, 원인관계상의 채권이 존재하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어음 혹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 원인채권까지 소멸하

더라도 그 결과는 동일하다.30) 그러나 자기앞수표의 발행을 매매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라고 보는 통설과 판례의 입장31)에서는 당연히 ‘지급에 갈음하여’

25) 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강안희 대법관의 보충의견). 그러나

이에 강하게 반대하는 평석도 있다. 박우동,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생긴 이득상환청구권

의 양도방법-대법원 1976. 1. 13. 판결을 중심으로-” 민사재판의 제문제 (한국사법행정

학회, 1977), 110면.

26) 다수설은 구제수단의 부존재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득상환청구권제도를 사실상 사

문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광의설을 취한다(송옥렬, 상법강의 제13판(홍문사,

2023), 679면).

27) 각 학설에 대한 근거와 비판은 안강현, “이득상환청구권의 예외성에 대한 검토”, 비교사

법 제12권 제2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587-590면.

28) 대법원 1970. 3. 10, 69다1370 판결; 동 1993. 3. 23, 92다50942 판결; 동 2011. 2. 10, 2010

다81285 판결.

29) 이철송, 어음・수표법 제12판(박영사, 2014), 227면.

30) 대법원 1963. 5. 15, 63다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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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가 교부되므로, 구제수단의 부존재가 용이하게 추정된다.32) 따라서 자기앞

수표의 경우 위의 학설대립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앞수표가 경

우에는 수표상이든 원인관계이든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한다고 하기 어려우므

로, 어음 혹은 일반수표와 비교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을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다.

(4) 상환의무자(채무자)가 이득을 취할 것

채무자의 이득이란 채무자가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수표상의 채무

를 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관계에서 채무자가 현실로 받은 이

익을 가리킨다.33) 따라서 일반수표가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경우에는 원인채

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가 요구

하는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고 구제수단의 부존재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

기 때문이다.34) 또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원인채권이 먼저 시효소멸하고

그 후에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법리상 채무자는 그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되지 않는다.35)

자기앞수표의 경우, 실무상 은행이 발행의뢰인으로부터 수표금액과 동액의

현금을 받거나 의뢰인의 예금에서 수표상당 금액을 인출하여 은행의 별단예금

계정에 입금하고 이를 지급자금으로 하여 수표를 발행한다. 이후 지급제시기간

의 전후를 불문하고 사고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수표를 부도처리하고, 소

송 등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확정되면 그에게 지급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그 자금관계가 적법히 해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지급 완료 전에

는 은행이 위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득이 존재한다고 추정한다.36) 자

기앞수표에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에 있어서 이 요건 역시 어음이나 일반

수표보다는 훨씬 용이함을 알 수 있다.

31) 대법원 1961. 12. 21, 4294민상324 판결; 동 1960. 5. 19, 4292민상784 판결.

32) 김홍기, 앞의 책, 1088면. U.C.C. §3-310(a)에서도 자기앞수표를 지급수단으로 지급한 채

무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그 수표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금액의 범위 내

에서 원인채무를 면한다고 하고 있다(S. H. Nickles/J. H. Matheson/E. S. Adams,
Modern Commercial Paper(West Publishing Co., 1994), p. 147).

33) 대법원 1993. 7. 13, 93다10897 판결; 田邊光政, 前揭書, 323면.

34) 송옥렬, 앞의 책, 680면.

35) 대법원 1992. 3. 31, 91다40443 판결; 동 1977. 2. 22, 77다19 판결.

36) 대법원 1961. 7. 31, 4293민상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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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앞수표에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

1) 학설의 내용

자기앞수표에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는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시기

와 일치하며, 이에 관하여는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대립하고 있다.37) ①

정지조건설은 수표상의 권리는 지급제시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경과 후에 수표소지인의 지급제시에 대하여 지급거절이 있거

나 수표발행인이 지급위탁을 취소한 때에 소멸되고, 이때에 비로소 이득상환청

구권이 발생한다38)고 본다. 그러나 ②해제조건설은 수표상의 권리는 지급제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충족

하는 한 이와 동시에 동 권리가 발생한다고 본다. 지급인인 은행이 지급제시기

간 경과 후에도 지급위탁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 유효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

은 그의 권한이지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설이 통설과 판례39)의 입장이다.

2) 적용상의 차이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은행의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라도 지급거절이 있기

전까지는 당해 수표는 배서 혹은 교부에 의하여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은

행의 지급거절이 있으면, 소지인은 비로소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다.40) 그러나 지급인의 임의지급 가능성 때문에 수표상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논리는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지적된다.41) 해제조건설에

따르면, 지급제시기간의 경과 시점에 바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37) 전자는 수표금 수령권한포함설과 연결되고, 후자는 상환청구권한정설과 연결된다.

38) 양승규, 앞의 책, 210면.

39) 정찬형, 앞의 책, 680면. 김능환,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 재판자료 제30집(법원도

서관, 1986), 663면. 대법원 1960. 6. 9, 4292민상758 판결; 동 1964. 12. 15, 64다1030 판결.

40) 그러나 이 경우는 기한후배서에 의한 수표양수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의취득을 할 수

없고,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41) 정지조건설의 불합리한 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된다. 즉 ①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은 제

시기간 경과 당시의 소지인에게 그 당시를 표준으로 장래 어떠한 조건으로 이득상환청구

권이 발생하느냐의 문제이지, 제시기간 경과 당시의 소지인이 아닌 그 후의 양수인을 표

준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다. ②동설은 제시기간의 경과로 수표상의 권리는 소멸하지만 지

급인의 임의지급의 가능성은 아직 있으므로,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먼저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이 거절이 된 후에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③지급제시기

간 경과 후 지급인의 임의지급은 지급인의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수표상의 권

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시기간 경과 후에도 수표상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해석은 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한다(오병선, “제시기간 경과 후 자기앞수표를 양수한 정당한 소지인

의 보호”, 법률신문 제1183호(법률신문사, 197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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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 수표를 취득한 자는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절차에 따른 양수가 있어

야 이득상환청구권의 취득과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급제시기간의 경과 후에 수표를 취득한 소지인이 언제부터 이득상

환청구권자가 되는가에 대하여 위의 발생시기와 관련되어 학설상 다툼이 있다.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은행로부터 지급거절을 당한 때의 소지인이 이득상환청

구권자가 되고, 이 설을 따르는 학자도 있다.42) 해제조건설에 따르면, 지급제

시기간이 경과한 때의 소지인이 이득상환청구권의 최초 취득자가 된다. 그 자

로부터 정당하게 수표를 교부받은 자는 이미 발생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하

게 되며, 다만 양도방식이 문제될 뿐이다. 대법원 판례도 그러하다.43)

자기앞수표의 경우, 수표법상의 명문규정과 더불어, 지급제시기간의 경과 여

부를 묻지 않고 양도되는 실제의 활용상황을 전제로 하면 해제조건설이 타당

하다고 보아야 한다.44) 따라서 동설에 따르면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절차의

준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갖게 된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Ⅳ.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와 압류

1. 문제의 소재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동 청구권의 행사방법, 양도방법, 입증책임의

소재, 선의취득의 인정 여부, 소멸시효기간, 인적 항변의 절단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달리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종래부터 학설은 특수한 지명

채권설과 변형물설(혹은 잔존물설)이 대립하고 있었고,45) 지명채권설이 절대적

인 다수설의 위치에 있다.46) 판례는 처음부터 지명채권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42) 양승규, 앞의 논문, 34면.

43) 대법원 1983. 9. 27, 83다429 판결; 동 1983. 3. 8, 83다40 판결; 동 1978. 6. 13, 78다568 판

결; 동 1976. 1. 13,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동 1964. 7. 14, 64다63판결; 동 1967. 9.

29, 67다1729 판결 등.

44) 김문재, 어음・수표법 (동방문화사, 2013), 418〜419면; 오병선, “이득상환청구권”, 사법

논집 제7집, (법원행정처, 1976), 292면.

45) 일부 학자는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의 이득과 관련하여 부활하여

생긴 권리라는 이른바 부활설을 주장하기도 하였다(강위두, “이득상환청구권과 어음(수표)

증권”, 법학연구 제33권(부산대 법학연구소, 1992), 111면).

46) 일본도 이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지명채권설이 다수설이다(大隅健一郞/河本一郞, 注釋 手

形法・小切手法 (有斐閣, 1977), 408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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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7) 따라서 지명채권설에 따르면,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민법

상의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이 있

어야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증권의 교부는 요하지 않는다고

보게 된다.48) 그러나 변형물설에 따르면, 동 권리의 양도는 어음 혹은 수표의

교부에 의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은 필요없다고 보게 된다.49)

그러나 자기앞수표의 거래현실을 보면,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양도되는

경우라도 상환의무자(은행)에게 통지 혹은 승낙을 받지 않고 양도・양수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그 결과 지명채권설에 의한 법리를 수정없이 적용하

면, 수표소지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급청구를 하지 못하

게 되고, 은행은 그 수표금액만큼의 이득을 취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수용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①자기앞수표의 발행의 법적 성질이

매매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라는 점, ②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인이라는 점,

③이러한 점에 기인하여 지급위탁의 취소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④실제 거

래에서도 발행의뢰인과 은행과의 자금관계가 단절되고, 발행의뢰인측의 사정50)

에 의한 각종 법률관계에 따른 법률상의 문제점이 차단됨으로써 고도의 유통

성과 신뢰성을 부여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명채권설의 일반 법리를 자기

앞수표의 양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무리가 있고, 그 개선책을 달

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 결과 나타난 판례가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이다. 이하에서 위의 전합판결의 취지를 살펴보면서, 본건 대상판결의 태도가

논리적으로 그리고 거래현실에 비추어 타당한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47)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449 판결; 동 1970. 3. 10. 선고 69다1370 판결; 동 1972.

5. 9. 선고 70다2994 판결; 동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등.

48) 김문재, 앞의 책, 419면; 정찬형, “어음・수표법상의 판례・학설 및 과제”, 상사법연구

제10집, 상사법의 과제와 전망(한국상사법학회, 1992), 285면

49) 우리나라에서는 변형물설을 지지하는 학자는 없으나, 일본에서는 유력설이다(前田庸, 手

形法・小切手法 (有斐閣, 1999), 325면; 鈴木竹雄, 手形法・小切手法 (有斐閣, 1992),

337면; 田邊光政, 전게서, 328면.

50) 예를 들어 고객의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에 대하여 그 자금의 귀속 여부, 기타 권리행사

에 관한 문제점 등을 말한다(박찬호, “제시기간 경과 후의 수표취득자의 법적 지위”, 상

사법연구 제17권 제3호(한국상사법학회, 1999), 3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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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의 합리성 검토

1) 전합판결의 판결요지와 분석51)

(1) 전합판결의 요지

사건개요를 보면, S대 부속병원은 1969. 6. 16. 입원환자인 A로부터 피고 K

은행 충무로지점이 1969. 5. 27.자로 발행한 액면 1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치료

비로 교부받았다. 동병원 출납공무원은 1969. 6. 18.에 한국은행 교환을 경유하

여 피고 K은행 충무로지점에 제시하였으나, 사고계(또는 지급위탁의 취소)가

접수된 분실수표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원고는 피고은행을 상대로 수

표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전합판결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다. 즉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제시기간 내는 물론 제시기간 후에도 발행은행에서 또는 그 외

의 금용기관에서 쉽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래상의 확신에 의해서 현금과 같

이 널리 유통되고 있고, 또한 수표의 양도는 거래의 일반적인 인식으로서는 수

표에 표시된 액면상당의 금원을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수표상의 권리이던 또는 그렇지 않고 (어느 의미에서는) 동 권리의 변형물이

라고 할 수 있는 동 권리의 소멸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이던 간에

구별없이 또 이를 구별하려고도 않고 양도・양수한다는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수표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함이 없이 제시기간 도과 후에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수표를 양도하는 행위는 수표금액의 지급수령권한과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해서 소지인에게 발

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도 이를 양도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해서 이득을 한

발행인인 은행에 대하여 소지인을 대신해서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

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양도받은 수표를 양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이와 같이 양도받은 수표금액의 지급수령권

한 및 이득상환청구권을 위 소지인으로부터 수권된 이득을 한 채무자인 발행

은행에 대한 통지의 권능이 수반된 상태로 이전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이와

51) 이 판결에 대하여는 당시부터 다수의 찬반 평석들이 나왔다. 찬성 평석으로는 김교창, 전

게논문, 226면 이하; 안동섭, “제시기간 경과 후의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법학논

총 제11집(단국대학교 출판부, 1977), 41면 이하; 오병선, 앞의 법률신문, 7면 등 다수. 반

대평석으로는 박우동, 앞의 논문, 100면 이하; 양승규, “제시기간 경과 후의 수표의 양도의

효력”, 법률신문 제1143호(법률신문사, 1976), 6면; 정찬형, 앞의 논문, 290면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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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은 발행은행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채무자인 발행은행도 동 수표의 소지인

에게 변제함으로써 유효하게 동 채무를 면하게 된다.52)

(2) 전합판결의 분석

가. 양수인에 대한 양도통지권능의 수여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자기앞수표의 양도에 관하여, 전합판결의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에 대하여 해제조건설을

취하여, 수표상의 권리소멸과 동시에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②자기앞수

표의 교부에는 수표금수령권한의 양도를 수반한다고 본다. 이는 수표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한이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와는 구별되는 당

연한 권한이다. ③양도인을 대신하여 수표양수인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에

대한 통지권능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수표양수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언제 누구로부터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를 통지

하고 지급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53)

이러한 판시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설・판례에 따르면, 자기앞수표의

발행행위를 매매 혹은 이와 유사한 관계로 본다. 통상 은행이 수표자금을 별단

예금으로 예치하고 그 대가로 발행의뢰인에게 자기앞수표를 발행・교부하면,
그 이후로는 발행의뢰인은 은행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즉 발행의뢰인으로서의

양도인이 해당 수표관계에서 축출됨에 따라,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수표를 양

도할 때에도 별다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표의 교부만

으로 거래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전합판결은 이러한 관행을 수용하기 위하여,

양수인에게 채무자인 은행에 대한 통지를 실행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할 권능을

52) [반대의견]의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즉 자기앞수표가 다른 수표에 비하여 지급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 또는 자기앞수표가 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한 후에도 거래계에 유통

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있어서 양도인

이 가지고 있던 채권양도의 통지권 이전의 의사가 그 양도행위 자체에 당연히 포함된 것

으로 해석함은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더우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문제는 채무자

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이득상환청구권 양도행위 자

체에 양도인의 지급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권이 당연히 수반되어 위임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 아니할 수 없다.

53) 박우동, 앞의 논문, 109면. 실무상의 관행으로는 수표소지인이 수표금액 상당을 지급청구

하면, 지급인은 수표의 뒷면에 소지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요구하여, 소지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수표와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양수하였다는 통지에 갈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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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 결과 지급인인 은행에 예치된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앞수표의 양수인만이 수령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54) 그러므로 전합판결은

자기앞수표의 발행의 법적 성질과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자기앞수표에 한정하

여 특별한 양도방식을 인정하였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득상환청구권은 일반적인 지명채권과는 성질상 다소 차이가 있음

을 지적하고 싶다. 즉 ①채권자가 미리 특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지명채권과는

달리, 자기앞수표에서의 이득상환청구권에서는 채무자가 수표를 제시받기 전에

권리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사실을 모

르고 양도인에게 변제할 위험이 있는 일반적인 지명채권과는 달리, 수표가 제

시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의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위험이 거의 없다. 이득상환의

무자인 은행이 수표나 제권판결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 임의로 지급한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②은행이 악의나 과실없이 수표의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소지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민법 제470조)로 보호받을 수 있다.55) 그러므로 수표의 교부만으로 이득상환

청구권의 양도와 함께 양수인에게 양도통지라는 대항요건을 대신 행사할 권능

을 부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부정되어야 할 명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특히 판시 내용 중에는 ‘그렇지 않고 (어느 의미에서는) 동 권리의 변형물이

라고 할 수 있는 이득상환청구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전합판결이 이득상환청

구권의 법적 성질을 잔존물설(변형물설)을 취한 것은 아닌가라는 추론도 가질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56) 물론 전합판결의 전체적 취지를 살펴보면, 당해

이득상환청구권이 지명채권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수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본다. 그러나 전

합판결이 자기앞수표에 한정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를 수표의 교부만으로

가능하다는 실질적 결과를 이룩해 놓았다는 점57)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 취지

를 수용한다면, 지급제시기간의 경과 후 자기앞수표의 양도로 인하여 이득상환

청구권과 양도통지권능이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동 권리를 다른 제3자에게 이

중양도를 할 수 없다. 반대론자의 주장처럼,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자기앞수

54) 일반수표의 양도에 있어서도 양수인에게 양도통지권능을 수여할 수 있지만, 양수인은 지

급인인 은행이 아닌 수표발행인에게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오병선, 앞의 논문(사법논집),

328면).

55) 오병선, 앞의 논문(사법논집), 300면.

56) 변형물을 취하는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후의 수표와 같은 증권은 배서금지어음과

동종의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해석하고 있다(田邊光政, 前揭書, 328면).

57) 김교창, 앞의 논문, 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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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양도에 따른 수표소지인의 보호라는 주제를 수표법적 해결이 아닌 거래

당사자의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일리는 있다.58) 그러나 이 판결로 인하여 자기앞수표의 현금대체성을 실현해

나가는 거래관행도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인정받게 된 것은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나. 특별한 사정의 의미

위의 전합판결은 또 하나의 의미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즉 대상판결이

제시하는 결론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

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표상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도인과 양

수인이다.59)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란 제시기간의 경과 당시의 수표소지인이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볼 수 없어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와 함께 양도통지권

능의 부여를 인정할 수 없는 사유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소지인이 양도통지와 함께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지급

인이 거절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비로소 이득상환청구권의 정당한 소지 여

부가 문제된다.60) 지급인의 지급거절사유는 지급제시기간 경과 자체를 이유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자기앞수표에서는 거의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

로 발행의뢰인 등으로부터 도난・분실 등의 사고계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61)

58) 전합판결의 취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기앞수표를 양도하는 당사자의 의사는 지급

제시기간이 도과되었을망정 상관습에 의하여 은행으로부터 당연히 수표액면금을 지급받

을 수 있는 희망을 강력하게 의식하고 있었을 정도라고 보는 것이 옳고, 그 이상도 아닐

것이다”라고 표현한다(박우동, 앞의 논문, 116면).

59) 김능환, 전게논문(상사판례연구), 344면; 박찬호, 전게논문(새울법학), 207면.

60) 수표의 경우, 지급위탁의 취소는 제시기간 경과 후에만 효력이 있고,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의 경과 후에도 유효한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수 제32

조 참조).

61) 이 경우의 유형으로는 ①사고계가 허위인 경우, ②제시기간 경과 전의 도난・분실을 이유
로 한 사고계가 제출된 경우, ③제시기간 경과 전 피사취를 이유로 한 사고계가 제출된

경우, ④제시기간 경과 후의 소지인으로부터 도난・분실을 이유로 한 사고계가 제출된 경
우 등이다. 위의 유형 중 ①의 경우, 제시기간 경과 당시에는 정당한 소지인이 있었고 그

로부터 수표가 최종 소지인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와 ③의 경우, 도

난・분실・피사취의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전제로, 제시기간 경과 전에 선의취득이 있었

다는 것 또는 제시기간 경과 당시의 소지인이 선의취득자라는 것을 최종소지인이 주장・
입증하여야 이득상환청구권의 취득 혹은 양수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④의 경우, 이득

상환청구권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최종소지인은 이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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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압류채권자라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 제3자의 압류통지가

이른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는가? 이를 긍정한다면, 양도인은 제3자의

권리주장에 대비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하여 양도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지급인

이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수표소지인의 지급청구를 거절하지 않고 지급하

였다면, 정당한 이득상환청구권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것이 되어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전합판결의 취지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이득상환청구

권자와 압류채권자의 관계로는 세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 즉 ①발행의뢰인이

자기앞수표를 점유한 상태에서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경우, ②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의 양도가 있었고, 양수인이 점유한 상태에서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경우, ③지급제시기간의 경과 후 수표를 양도한 경우 등이다. ①의 경우는 대

항요건의 문제와 무관하다. ②와 ③의 경우, 일반수표라면 대항요건의 구비 여

부가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전합판결이 양수인에게 양도통지권능을 부여한

취지는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자기앞수표의 교부를 받은 양수인이 이득상

환청구권의 유일한 권리자임을 인정하려는 의미이다. 자기앞수표의 교부로 인

하여 당사자간의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제공되었으므로, 기존채무는 소멸

하기 때문이다.62)

따라서 논리적으로 본건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양도인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

가 허용될 채권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자기앞

수표가 양도된 사례인 경우, ‘특별한 사정’의 범위에는 압류채권자의 압류통지

와 같은 것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양도인과 압류채권자의 관계는 그

들만의 독립된 관계인 것이고, 자기앞수표의 양도과정에서의 양수인과 연결될

사정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전합판결이 종래의 입장을

과감하게 버리게 된 배경에는 자기앞수표 발행의 법적 성질이 매매로 파악되

는 점, 이러한 수표가 양도된 이상 양도인은 더 이상 수표관계에 개입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리적이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537 판결. 김능환, 앞의 논문(상사판례연구),

345-346면; 박찬호, 앞의 논문(새울법학), 208면).

62) 상품을 판매하고 이른바 자기앞수표를 받은 경우, 상품 대금지불 대신 거래되었다고 추정

못할 바 아니다(대법원 1961. 12. 21, 4294민상324 판결).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신용 있

는 은행의 수표제공은 일반거래상 현금의 제공과 동일하게 볼 것이므로, 이를 채무 본지

에 따른 현실제공으로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1960. 5. 19, 4292민상784 판결); 田中誠二,

前揭書, 786面(일본 판례의 입장도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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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합판결 이후 대법원판례의 동향

위의 전합판결 이후 자기앞수표에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

은 판례들이 등장하였다. 즉 ①78다568 판결은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

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

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뜻하므로, 수표(자기앞수표)가 분실된

것임을 알고 있는 악의의 취득자로부터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취

득한 제3자에게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없다”고 하고,63) ②81다167 판결은 “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함이

없이 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수표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

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한 발행인인 은행에

대하여 소지인을 대신하여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

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정당한 수표소지인이 수표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64) 한편 ③81다220 판결은 “제시기간의 도

과로 인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이건 자기앞수표를 원고에게 원 판시와

같은 경위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수표금액의 지급수령권한과 아울러 위 수표

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위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 양도하

는 동시에 피고은행에 대하여 위 소지인에 갈음하여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나 보조참가인이 이건 자

기앞수표에 관하여 이와 다른 내용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건 수표를 피고은행에

지급제시함으로써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통지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65) 나아가 ④83다40 판결은 “정당한 수표소지인이 수표

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누

구인지를 가려볼 자료가 없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 후에 양수한 자는 지명채

권양도의 방법에 따른 절차를 밟음이 없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66)

위의 후속판결들의 핵심쟁점은 앞의 전합판결의 판시내용을 전제로 하면서,

63)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568 판결.

64)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167 판결.

65) 대법원 1981. 3. 10. 선고 81다220 판결.

66) 대법원 1983. 3. 8. 선고 83다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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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청구를 한 소지인이 정당한 소지인인가에 대한 입증 여부에 있다. 자기앞

수표의 경우, 소지인의 입장에서는 절차의 흠결이나 시효의 완성 그리고 지급

인이 수표액면 상당의 이득을 하였음은 자기앞수표 그 자체만으로 쉽게 입증

된다. 반대로 채무자인 발행은행은 이득상환청구권의 주장자가 정당한 권리자

가 아니라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67) 나아가 수표의 소지를 상실한 자

가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수표 상실 후의 수표의 유통과

정을 제시하여 다른 선의취득자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급제시기간 경과 당시 정당한 소지인에 의

하여 수표가 양도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전합판결의 법리는 그대로 적용되어도

무방하다.

4. 본건 대상판결의 문제점

1)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

대상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자기앞수표는 그 기간

의 경과 당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는 지명채권이며, 이때의 수표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기앞수표의 교부 사실 자체만으로는 민법 제

450조가 정한 채무자 이외의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귀속되어 있고, 그 결과 채무자인 발행은행은 양도인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등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68)

그러므로 대상판결의 핵심쟁점은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자기앞수표의 양수

인과 압류채권자 중 누구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이 귀속되는가를 확정하는 것이

다. 이 문제는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압류통지를 받은 은행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한 양수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대

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만일 이를 긍정한다면 압류채

권자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오히

려 압류채권자의 주장이 이유 없고, 추심소송 제기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울 것이다. 그러므로 대항요건의 구비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점이 명확하게 해

67) 박찬우, 앞의 논문(상사법연구), 330-331면.

68)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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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고 나면, 본건에서와 같이 압류의 방식에 수표의 점유가 필요한가의 여부

는 별다른 논란없이 해결되는 부차적인 논점이 된다.

2) 대상판결의 문제점

첫째, 대상판결은 전합판결의 판시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이득상환청

구권이 ‘지명채권’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에 대항요

건의 구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합판결은 자기앞수표의 거래현실을 반영

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지명채권으로 인정하면서도, 동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인의 대항요건 구비를 요구하지 않고, 이를 대신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통지권능’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양수인의 채무자인 은행에 대한 양도통지

가 행사되기 전이지만, 그 권능의 보유상태에서도 양수인을 유일한 정당한 채

권자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전합판결은

존재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69) 따라서 본건 대상판결도 ‘지명채권’이 아

니라 바로 이 ‘양도통지권능’에 초점을 맞추어 사안을 검토하였어야 타당하다

고 판단된다.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하여는 전합판결 당시에도

찬반론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었음은 이미 기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법리를 뛰어넘어 자기앞수표의 거래현실과 양수인의 보호를 위한 고육책으로

채택된 것이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즉 법적 정합성의 문제가 아니라, 법

률행위의 해석 문제임을 고려하였어야 한다.

둘째, 민법 제450조가 규정하는 대항요건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주장하는 전제로서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

건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자의 지위를 다투는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의미

를 가지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70) ‘제3자에 대항한다’는 것은 동일한 채

권을 이중으로 양수하거나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이들 사이

에서 우열을 결정하는 표준이라는 의미이다.71)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자기앞

수표라고 하여도,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는 수표증권의 교부와 불가분의 관계

가 있다. 따라서 이득상환청구권이 지명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중양도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다.

69) 다만 실제 거래에서는 수표의 양수인에게 부여된 양도통지권능은 채무자인 은행에 자기

앞수표를 제시하거나 발행은행을 상대로 이득상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됨으로써 행사된다(안경록,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대법원판례해설 제137

호(법원도서관, 2024), 281면).

70)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00248 판결.

71) 지원림, 민법강의 제22판(홍문사, 2025), 9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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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자기앞수표에서의 이득상환청구권과의 양도와 압류명령의 경합은

가능한가? 위의 경합을 인정하려면, 제3자(압류채권자)가 이득상환청구권에 대

한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취득한 자 또는 동 권리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72)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지급제시기간 경과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할 당시의 발행의뢰인 혹은 양도인은 이미 해당 수표관

계에서는 국외자이다. 통설과 판례는 자기앞수표의 발행은 매매라고 보고 있으

므로, 수표발행 이후 지급제시기간 내의 발행의뢰인 혹은 양도인은 법리적으로

수표의 거래관계에서 제외된다. 그 후 지급제시기간의 경과로 이득상환청구권

이 발생한 이상, 그들에게 이득상환청구권과 관련한 어떤 법률적 지위를 인정

하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적어도 발행의뢰인이 해당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서

양도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가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였다면, 이 경우는 양수

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대항요건과 상관없이 세무당국의 압류채권자

의 지위를 인정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를 양도

하였다면, 세무당국이 양도인(체납자)에게 가지는 국세채권과 양수인이 가지는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은 경합을 인정할 수 없는 전혀 별개의 채권이라

고 본다. 특히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는 자기앞수표의

교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며, 자기앞수표는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되므로

발행일자만 기재될 뿐 배서일자 등도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도인 혹은 양수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제3자에 대

한 대항요건의 구비를 요구하는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

셋째, 대상판결에 따르면,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수표를 양수인에게 교부하

면, 그 수표는 일종의 증거증권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는 양수인인 현재의

수표소지인이 그 수표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이 귀속되어야 할 정당

한 소지인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이다. 만일 도난・분실・피사취 등의 사유
로 사고계가 제출되어 은행이 지급거절을 한다면, 양수인으로서는 수표의 제시

를 통하여 요건사실을 입증하면 족하고, 양수인이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73) 이미 언

급한 바와 같이,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인은 이미 은행으로부터 매수한 수표를

양도하고 해당 수표관계로부터 벗어나 버린 국외자라고 할 수 있다.74) 그렇다

72)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814 판결;

73) 박찬호, “어음・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1997.

2.), 222면.

74) U.C.C. §3-310(b)에서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이라고 표현하여 §3-310(a)의 예외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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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급인(은행)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당시, 발행의뢰인과 은행 사이에 혹시

장래에 발생할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서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

게 해석해도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와 관련한 채무자인 은행이나 양도인인 발

행의뢰인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에서

양도인 혹은 양수인75)이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를 하면서 대항요건을 구비하

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인에게 여전히 이득상환청구권이 귀속한 상태이고, 그

결과 채무자인 은행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리

적 논리의 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전합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태도라

고 생각된다.

넷째, 대상판결에 따르면,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자기앞수표의 양도에 있어

서도 양도인에 의한 대항요건의 구비가 필요하다. 그 결과 양도의 회수만큼 복

수의 대항요건을 구비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거래관행과는 전혀 다르게, 양수

인에게 자기앞수표의 수령 당시 양도인의 채권자를 항상 고려하여야 하는 부

담으로 작용하여, 자기앞수표의 거래안전을 매우 위협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

이다. 나아가 수표의 교부만으로 이루어지는 자기앞수표에 관한 실제의 유통과

정을 판결이 의도적으로 외면함으로써, 향후 거래당사자들이 자기앞수표의 이

용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종국에는 국내 결제시장 자체를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전합판결 이후 이 판결을 변경하는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이 등장한

바 없다. 또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에 관련된 법리의 해결을

위한 수표법의 개정도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까지도 위 전합판결의 취지

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대상판

결이 전합판결의 판시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판결의 자세

는 아니다.

정하며, 그 예로서 발행 당시 은행과의 합의 혹은 수표상의 기재에 의하여 발행의뢰인의

채무가 유지될 수도 있다고 한다(S. H. Nickles/J. H. Matheson/E. S. Adams, op. cit.,

pp. 147〜148).

75) 대항요건의 구비를 해야 할 자는 양도인이지만, 수권이 있거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로

서 행한 통지도 유효하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동 1997. 6. 27. 선

고 95다40977, 409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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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이득상환청구권의 압류 방식

1) 문제의 소재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세무당국이 구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두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우선적으로,

세무당국이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 정당한 채권자인가 하는 점이

선결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세무당국이 정당한 채권자로 확정되었다는 전제에

서, 세무당국의 압류방식은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혹은 유가증권의 점유 중

어느 것이 합법적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자의 선결조건이 부정된다

면, 후자의 논의는 무의미하다.

2) 세무당국의 정당한 채권자 여부

세무당국이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 정당한 채권자가 되기 위해서

는,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양도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그대로 귀속되어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양도인이

이득상환청구권의 귀속자라면 수표의 양도일자 및 대항요건의 구비와 무관하

게,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국세는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의 전합판결의 논지를 수용한다면, 수표의 양수인이 양도

통지권능을 가진 이득상환청구권자이다. 그 결과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한

유일한 채권자의 지위에 서게 되어, 세무당국의 압류와 무관하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대상판결은 해당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세무당국은 체납자

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정당한 채권자인 자신에게 수표금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76)

그러나 앞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바와 같이, 전합판결이 변경된 바 없는 현

재의 상황에서는 그 취지에 따라 이득상환청구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

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대상판결은 전합판결 이전의 지명

채권양도에 대한 일반론으로 회기하여 버렸다. 따라서 본고의 입장에서는 이러

한 대상판결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세무당국은 해당 이득상환

청구권에 대한 이해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정

당한 채권자라고 하기 어렵다.

76) 안경록, 앞의 논문, 2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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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득상환청구권의 압류 방식

이 쟁점의 해결은 세무당국이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정당한 압류채권자임

을 전제로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의 입장에서는 세무당국은 정당

한 압류채권자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쟁점을 다툴 필요가 없다. 다만 본건

대상판결이 세무당국의 체납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간단히 그 내용을

언급해 두기로 한다.

현행 국세징수법(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개정, 2025. 1. 1. 시행; 대상

판결에서의 인용조문과 다름) 제48조 제1항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

생한다”고 하고, 제51조에서는 “①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

므로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에 따라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학설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다. 통설・판례인 지명채권설을 취하는 경우,

동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세무당국은 제3채무자인 발행은행에 통지함으로써

압류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세무당국은 이에

대한 추심권능을 취득하게 된다.77) 잔존물설(혹은 변형물설)을 취하지 않는 이

상, 원초적으로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자기앞수표가 이득상환청구권을 표창하

는 유가증권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V. 나가는 글

법의 근본이념은 정의의 실현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선의인 자를 보호하고

자 한다. 만일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 혹은 규정이 없다면, 판결을 통

한 해석론으로 그 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

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판결에는 입법선도적 기능이 있다고 회자되는 것이

다. 자기앞수표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도 전전유통되는 것은 원래 수표법이

77) 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

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동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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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하고 있는 것이며(수 제32조 참조), 현실에서는 거래당사자들도 선의로 이

거래관계에 참여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좌수표 등 일반수표와 달리,

자기앞수표는 수표금액 상당이 발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된 상태에서 매

매의 성격을 가지고 발행된다. 또한 할인이나 융통어음과 같은 신용기능을 전

혀 하지 않고, 오로지 지급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이 자기앞수표가 어음

교환업무에 있어서 거래정지처분의 대상에서 제외78)되는 동시에 부정수표단속

법의 적용대상도 되지 않는 공신력79)을 가지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록 수표법상의 법리와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표와는 다른 차

원에서 자기앞수표의 거래관계를 법률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전합판결이 자기앞수표의 거래관행을 깊이 성찰하여, 지급제시기

간 경과 후의 자기앞수표의 양도 그 자체에 양수인에게 이득상환청구권과 양

도통지권능을 부여한 것은 대법원판결이 입법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방증에 다름아니다. 또한 그러한 해석으로 위험을 입을 이해관계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양도행위의 의사를 분석하여 법률적으로 구성하는 일은 오히

려 대법원의 존재의의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본다.80)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상판결이 그 취지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향후 이와 같

은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자기앞수표의 이득

상환청구권의 양도에 관하여 수표법상의 관련규정을 개정・보완 한다든가,81)

법의 개정 이전이라도 실무상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구비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82)

78)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2022. 3.), 제91조 제2호 참조.

79) 이주원, 특별형법 제6판(홍문사, 2020), 574면.

80) 오병선, 앞의 논문(사법논집), 325면.

81) 예를 들어, 수표법 제63조[이득상환청구권]에 단서 혹은 제2항을 신설하여 “자기앞수표의

경우에는 위의 청구를 위하여 수표를 소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보완하면 좋을 것이다.

82)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거래약관에서 발행은행의 ‘사전승낙’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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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hereabouts of a Casher’s Check and a Right of Claim

for Reimbursement of Benefit after the Period of Presentation

for Payment has passed

- Focusing on the Korean Supreme Court 2023. 11. 30, 2019da203286

Judgement -

83)Kim Moon-Jae*

The subject judgment(Supreme Court 2023. 11. 30, 2019da203286 Judgement)

ruled as follows regarding a casher’s check that has elapsed the period of

presentation for payment. Namely, ①the right of claim for reimbursement of

benefit, which is a type of a nominative claim, arises for the legitimate holder,

and ② the a casher’s check at this time is merely an evidentiary instrument

that strongly supports the acquisition or transfer of the right of claim for

reimbursement of benefit. Therefore, ③ it can not be said that the delivery

of a casher’s check alone naturally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setting up

against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debtor as stipulated in Article 450,

Paragraph 2 of the Korean Civil Act, and ④ the plaintiff in this case can seize

the right of claim for reimbursement of benefit held by the defaulter by means

of the notifying the issuing bank of the casher’s check of the intent to seize

it through a disposition on default.

However,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en banc(Supreme Court 1976.

1. 13, 70da2462 Judgement), which the subject judgment uses as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theory in this case, ruled that the act of the holder

of a casher’s check transferring the check after the period for presentation

for payment has passed, grants the transferee the right to receive the check

amount, the right of claim for reimbursement of benefit, and the right to notify

of transfer. The main purpose of this judgment is to acknowledge the transaction

practice of casher’s check and to protect the holder. In addition, this judgment

* Pr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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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not been changed or repealed to date.

This paper opposes the conclusion of the subject judgment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general opinion and precedents consider the legal nature of the

issuance of a casher’s check to be a sale. Therefore, if a casher’s check is

transferred after the period for presentation for payment has passed, the issuing

party or the transferor already becomes a outsider in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of the casher’s check. As a result, the transferee is granted the right to notify

of transfer, which means that he or she becomes the sole right holder for the

right of of claim for reimbursement of benefit. Therefore, the creditor of the

issuing party or the transferor does not have the status to seize the right

of claim for reimbursement of benefit. The purpose of the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granting the transferee the right to notify of

transfer is to infer that the transfer of a casher’s check does not require the

fulfillment of a requirement for opposing against a third party, or that there

was the implicit consent on the requirements for setting up against a third

party. In addition, the subject judgment ignores the purpose of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and ignores the actual circulation process of

the casher’s check. Therefore, there is a high risk that the transaction parties

will refuse to use the casher’s check, and it will ultimately disrupt the domestic

payment market itself.

Keywords : Casher’s Check, Period of Presentation for Payment, 
Right of Claim for Reimbursement of Benefit, 
Right to Receive the Check Amount, 
Right to Notify of Transfer, Seize 


